
검사기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 23조 3 )

1. 일

가. 행 가  이상인 경우  그에 해당하는 처분 이 다른 경우에는 그 

 거운 처분 에 른다. 다만,  이상  처분 이 동일한 업  일부 지

인 경우에는 각 처분  합산한 간  지 않는 범 에  거운 처분

 2분  1 지 가 하여 처분할  있다.

나. 행  횟 에 른 행 처분   근 1  이내에 같  행  

행 처분   경우에 용한다. 이 경우 행 처분  용  같  행

에 하여  행 처분  한 날   한다.

다. 행 처분권자는 행  동 , 내용, 횟   도 등 다  사   어

느 하나를 고 하여 그 처분  감경할 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  일부

지일 에는 그 처분  2분  1  범 에  감경할  있다. 

  1) 행 가 고 나 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 나 류  인한 것  

인 는 경우

  2)  내용ㆍ 도가 경미하여 행  인한 피해가 다고 인 는 경우

  3) 행 자가 처  해당 행 를 한 경우 , 5  이상 승강  검사 업

를 모범  해  사실이 인 는 경우

라. 행 처분권자는 행 처분 에 일  간  하여 사항에 한 개 권고를 

할  있다. 이 경우 개 권고 간에 사항이 개 지 않  경우에는 2

 행 별 처분 에 라 행 처분  하여야 한다.

2. 행 별 처분

내용  법

행 처분

1차 2차 3차 

1. 거짓이나 그  부 한 

법  지   경우

법 15조 2

1항 1

지 취소

2. 법 15조 2항에 른 지

에 합하지 않게  경우

법 15조 2

1항 2

검사업

일부 지

1개월

검사업

일부 지

3개월

지 취소

3. 검사  소속 검사원이 고

 또는 한 과실  법 

13조 3 1항  하여 검

법 15조 2

1항 3

검사업

일부 지

1개월

검사업

일부 지

3개월

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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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를 행한 경우

4. 법 13조  13조 2에 

른 검사  안 검사를 

실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

닌 사람  하여  검사 업

를 행하게 한 경우

법 15조 2

1항 4

검사업

일부 지

1개월

검사업

일부 지

3개월

지 취소

5. 검사 이 당한 사  없이 

법 13조  13조 2에 

른 검사  안 검사를 거

부하거나 실시하지 않  경우

법 15조 2

1항 5

검사업

일부 지

1개월

검사업

일부 지

3개월

지 취소

6. 행 안 부장 이 법 21조

2에 라 검사  안

검사 결과를 지 인한 결

과, 검사 이 고 나 한 

과실  검사 이 안 상태를 

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것  

진 경우

법 15조 2

1항 6

검사업

일부 지

1개월

검사업

일부 지

3개월

지 취소

7. 법 15조 2 1항 2 부

 6 지 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업 지명  

하여 검사 업 를 실시한 경우

법 15조 2

1항 7

지 취소


